
수용재결의 실효의 주장과 신의칙

<P>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

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

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.</P> <P>(대법원 1993.05.14. 선고 92다51433 판결)</P>


